
1.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의무의전(2022.04.14. 시행)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급여통장 등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40% 퇴직소득세 절세효과,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포함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개설 필수, 신용불량자의 이유로 지급거부 안됨)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주소지 방분,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IRP계좌개설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사내 퇴직금제도 예외대상
1. 55세 이상
2. 퇴직금 300만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4.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출국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안내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